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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으로 (필요한 수리의 내용을 자세히 쓰고 특정한 수리를 요청하는 요
청서 작성) 임대주에게 연락하십시오.
모든 통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!
 반드시 편지(또는 이메일)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다음, 추적이
가능한 방법으로 발송하십시오. 편지에 본인 주소를 기입하십시오.
모든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고, 구두 통신은 일시 및 대화 내용을 쓴 통
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.

수리가 필요한 문제의 사진을 찍어서 기록용으로 여러 곳에 보관하십시
오.
응답이 없을 경우, 서면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. 그래도 응답이 없으
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권리를 확인하십시오.

수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 / 어떻게 도움을 받나

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1 states that a property must be in a "habitable" condition. (

https://leginfo.legislature.ca.gov/faces/codes_displaySection.xhtml?lawCode=CIV&sectionNum=1941.1.  
Green v. Superior Court (1974) 10 Cal.3d 616, 637-638 [111 Cal.Rptr. 704, 719]; Civil Code Sections 1941, 1941.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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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:
자신이 사는 임대 주택에 특정한 문제가 있을 경우, 세입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. 이

팸플릿은 일반적 안내 자료일 뿐입니다.

주거 가능 주택은 무엇이 있어야 하나?

효과적인 방수 및 내후성
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배관 및 가스 시설,
적절한 급수
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난방 시설
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전기 시스템
청결하고 위생적인 구내
적절한 쓰레기 수거 시설
잘 관리되는 바닥 및 계단
몇몇 출입문의 잠금 장치
납 페인트 위험이 없어야 함

주거 가능 주택은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:

세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?

예: 공용 구역 청결하게 유지하기, 정기적으
로 쓰레기 내놓기, 모든 방을 원래 용도로만
사용하기, 집을 훼손 또는 파손하지 않기

세입자는 본인의 부주의 및 남용으로 인한 모든
파손, 또는 본인이 보살필 책임이 있는 가족, 손
님, 애완동물에 의한 파손을 수리해야 합니다.

캘리포니아주 세입자로서의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
아십시오

‘주거 가능’ 주택은 사람이 점유하기에 적합하
고, 주 및 지방 건물 안전 및 보건 법규에 실질
적으로 부합되는 주택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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